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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1)박성훈․장안식․이재경

이 연구는 범죄율의 변화가 사회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

되었다.  논자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1980년 이후의 중요한 변

동의 시기는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기적이

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범죄통제 요인과 경제관련 

요인, 그리고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변동

을 연결 지어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조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재산범죄

와 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관련 변인들을 조작화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범죄유형별로 요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규모가 커

지고, 국가권력이 보다 민주적이고 덜 독재적일수록,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

록, 그리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 강

력범죄의 경우에는 오직 실업률만이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

다.  

둘째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점

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시

점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오직 1997년 이후의 

시기에만 재산범죄율이 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 사회변동과 범죄현상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누적적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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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압축  근 화로 일컬어지는 근 화 과정 속에서 단기간에 

수많은 변동의 과정을 겪어왔다.  1960년 에 시작된 경제 성장의 화두 

속에서 나타난 권 주의 인 억압과 80년 의 민주주의에 한 열망의 

표출, 1997년 이후 경제 기로 인해 생된 경제  사회  변동까지 다

양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근 , 근 , 탈근 가 공존하는 ‘비동

시성의 동시성’이 한국사회를 통한다는 에서 한국사회는 보다 더 

큰 사회변동의 잠재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은 1980년  이후 한국의 요 사회변동으로 1987년의 

민주화 운동과 1997년 IMF 외환 기를 지 해 왔다.  우선 1987년 민주

화 운동의 시 은 한국사회가 개발독재의 시 에서 민주화의 시 로 

넘어가는 요한 분기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1987년은 한국사회에

서 그 동안 억압되어 있던 많은 개별 이익과 자유에 한 열망이 표출

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 다(구도완, 1996; 조 엽, 2007).  

98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다른 요한 시 은 바로 1997년의 

외환 기이다.  1997년 외환 기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은 ‘복

잡 환의 갈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체 으로 방 인 향을 

미쳤다(박길성, 2007).  특히 외환 기 이후 사회의 신뢰구조가 크게 악

화되었는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 인 

사회  네트워크를 보다 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직의 공포, 

구직의 어려움, 암울한 미래의 망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 인 역

에서의 사회  계보다 학연, 연 지연 등을 시하게 된 것이다(박

길성, 2003; 유홍 , 2000).  이처럼 1997년 이후 경제 기에서 생된 

사회  변화는 부정  양상으로 개되고 있다.  를 들면 경제 인 

양극화는 곧 문화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경제의 붕괴는 이혼율 증가, 자살률 증

가, 아동이나 노인의 보호시설 수용 증가 등 가족의 해체 과정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기의 요한 지표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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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범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사

회에서 발생한 체 범죄건수를 나타낸 그래 이다.  범죄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범죄

추세의 경향과 요한 정치·경제  변동의 시기와 범죄발생 상간의 

계에 한 개연성이다.  

<그림 1> 한국의 체 범죄발생 추세, 1966-2007 (자료: 검찰청)   

그동안 범죄 발생 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범

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미시  근방법과 거시  근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미시  이론에서는 주로 개인과 사회 간의 계  

요인들( 를 들면, 친구 계나 사회  유  등)에 심을 갖는 반면, 거

시  이론에서는 사회구조  요인( 를 들면, 사회해체 상이나 아노

미, 실업 등)에 심을 갖는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인식론  차이, 자

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상 으로 후자의 입장에서 범죄 상을 설명

하려는 연구는 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범죄 상에 한 근방식을 이 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 볼 때, 

이 연구는 거시  에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

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해온 한국사회를 범죄 

상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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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심으로 한 미시  분석에서 벗어나 범죄 상을 하나의 사

회  지표로 간주하고 거시 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하여 우선 범죄사회학 분야에서 사회변동과 련지어 논의되

어 왔던 범죄통제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율의 증가와 어떤 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범죄

율이 앞서 지 한 한국사회의 두 변화 시 , 즉 1987년 민주화와 1997

년 외환 기라고 하는 사회변동과 실제로 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즉 거시  사회변동이 범죄의 발생양상에 미치는 향을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변동을  다른 측면에

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2. 이론  논의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 원인을 거시  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먼  산업화, 경제발 , 경기변동, 실

업률, 불평등, 빈곤 등 경제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의 경

제구조와 범죄의 계에 을 맞추었다.   다른 근은 범죄를 자

본주의의 산물로서 여기는 맑스주의 범죄이론과 한 련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구조의 형태, 정치구조의 변동  안정 시기, 정치

 권력이 강력한 시기와 부패한 시기 등의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

는 계에 분석의 을 두었다.  세 번째 근은 생태학  요인과 범

죄와의 계성에 주목한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도시화나 인구의 변동 

등의 변수 등을 통해 범죄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방식은 뒤르 (E. Durkheim)이 주장한 사회  연 와 범죄와의 

계를 밝히는 방식이다.  를 들면, 뒤르 은 산업화 과정의 분업이 사회  

유 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동을 통해서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가 발

생하고 결과 으로는 범죄 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최인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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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변동과 범죄 

가. 범죄통제이론

범죄를 설명하는 데 통제이론은 사람이 본질 으로 범죄를 ‘ 지르

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실에서 범죄를 

‘ 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심을 가졌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

기 해 개인에게 부여된 범죄 억제력, 즉 ‘통제력’(control)을 제시하

다.  이 같은 입장은 범죄학에서 고 주의 이론과 뒤르 의 주장을 받

아들 다고 볼 수 있다.  뒤르 은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범죄-충

동  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데 사회  규제라는 통제력에서 차이

가 나타나고, 이것이 범죄발생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  그리

고 고 주의 범죄학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  쾌락주의를 강조

함으로써 쾌락과 고통을 합리 으로 계산하여 법을 수하거나 반하

는 존재로서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제이론가들은 만일 사람

들이 법이나 규범을 반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법이

나 규범을 반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범죄를 억제하

는 힘, 즉 사회통제가 무 지면 범죄나 일탈행 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Cullen and Agnew, 1999; Vold et al., 2002; Akers, 2004).  

사실 통제이론은 주로 개인을 심으로 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러한 통제이론의 시각을 거시  맥락에 용할 경우 국가권력의 성격과 

공식 처벌 사이의 계에 한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다(김 호, 1986; 

윤옥경, 2007).  뒤르 은 “형벌의 진화에 한 두 가지 법칙”(1973)이라

는 논문에서 처벌의 강도는 덜 발달된 사회- 근 사회일수록, 보다 친

하고 원시 인 사회일수록 더 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앙집권  국

가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 다.  달리 말하면 규범의 

단일성이 높은 사회, 즉 집합의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높

다는 것이다.  처벌의 양 인 면을 지 한 첫 번째 법칙과 달리 두 번째 

법칙에서는 자유의 박탈이 사회통제의 표 인 수단이 될 것이고, 이

것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 다.  뒤르 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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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형벌이 과거에 비해서 덜 엄격하다면 이것은 과거의 형벌제

도가 엄격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의해서 체되었음을 의

미한다”고 주장하 다(1973: 306).  즉 국가의 권력이 권 이고 앙

집권화 될수록 형벌이나 범죄통제가 보다 엄격해지는 반면, 국가의 권

력이 보다 민주 일수록 범죄자에 한 처벌이 보다 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스페인에서 랑코(Franco) 권 주의 통치 시기 후로 

범죄자 처벌에 한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권 주의  지배 하에

서 처벌은 보다 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 주의  정부 던 

랑코 지배 이후 형사사법체제, 행형규범, 사면 등은 형벌체계가 더욱 

억압 이었다는 을 보여주었다(Barberet, 1994; 윤옥경, 2007).  

사회통제를 정치  근으로 이해하는 다수의 이론가들은 존하는 

사회질서는 부분 으로 사회 불평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재 인 정치

 분할(political division)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 형사사법체계가 근본 으로 존하는 질서를 할 수 있는 

경제  하층의 요소들을 통제하기 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  근에 따르면 범죄의 통제는 근본 으로 내재 이면서 정치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이콥스와 헬름스(Jacobs and Helms, 1996)는 

범죄통제가 정치 인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범죄통

제의 정치  맥락을 경험 으로 검증하 다.  그들에 따르면, 1964년 이

래로 새로운 정부는 보수 이든 민주 이든 이듬해의 구 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유층과 하 층 사이의 경제  차

이의 변동은 교도소 수감율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범죄통제( 를 들면, 구 율) 정책은 국가가 경제  균열로 

인해 생겨난 잠재 인 정치  갈등을 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샤인골드(Sheingold, 1995)는 정치권력자들이 엄벌주의 형사정책과 

형벌정책에 심을 갖는 이유는 범죄문제와 형사정책 그 자체를 정책

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  문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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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과 분노를 길거리 범죄(street crimes)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자신

들의 정책  실패를 무마하고, 여론의 심이 보다 근본 인 문제에 집

되지 않도록 하기 해 범죄와 형사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

장하 다(윤옥경, 2007: 319).  

나. 1987년 민주화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범죄의 계를 고려할 

때 에서 언 한 범죄의 통제이론을 용해 볼 수 있는 요한 사례라

고 생각한다.  비록 1987년의 민주화가 진정한 변동이었는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흔히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의 시기는 ‘87년 체제’라고 명명되고 있다(김호

기, 2007; 박상훈, 2006; 윤상철, 2005).  이 시기는 민주화로 이행하는 

요한 분기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시기를 후하여 이 에 억압

되었던 많은 개별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격히 표출되고 확산되

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는 사회의 체제 환을 막고 제도  안정성을 유지하

면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하여 시민사회의 집단  동원력을 유지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노동, 교육, 환경, 여성, 통일 등 수

많은 갈등이 1987년 이후 본격 으로 분출되었다.  이것은 군부 권 주

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갈등이 분출되고 사회균열이 

다원화되면서 자본  노동, 환경  개발, 남성  여성, 기성세   

신세  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 으로 폭발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구

도완, 1996; 조 엽, 2007; 채만수, 2007).  

다른 한편으로 범죄학  시각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는 다른 사회  

욕구와 마찬가지로 범죄 역시 강력하게 억압되고 통제되던 권 주의 시

기에서 범죄에 한 통제가 상 으로 느슨해지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

도기라고 할 수 있다.  뒤르 이 오늘날의 처벌이 에 비해서 덜 엄

격하다면, 이것은 의 형벌제도가 엄격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의해서 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듯이 정치

으로 요한 변동이 범죄와 범죄통제정책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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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두환 정권 등 권 주의  

군부독재 하에서 정치범과 같은 특별법 반자는 늘어난 반면, 범죄율 

자체는 어느 정도 낮은 수 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Yoon 

and Joo, 2005), 이러한 결과는 권 주의  정부 하에서 범죄 역시 다른 

사회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강하게 통제되고 억압되었다는 사실

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  기와 범죄

가. 경제  불평등과 아노미

범죄를 설명하는  다른 거시  측면으로 경제  불평등을 고려

할 수 있다.  경제  불평등과 범죄 간의 인과  계는 여러 학자들

에 의해 범 하게 연구되어 왔다(Messner, 1982; Williams, 1984; 

Cantor and Land, 1985; Devine, Sheley and Smith, 1988; Fowles and 

Merva, 1996).  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제  불평등이 범죄행 의 증

가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는데, 경제  불평등

의 요소는 일종의 범죄 동기 혹은 범죄 기회의 기제로 이해되고 있다.  

한 경제 으로 불황일 때 범죄의 동기는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증

폭된 스트 스와 합법 인 경제수단이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해석되

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  욕구  필요에 한 합법  기회의 

박탈과 실업, 그리고 피폐된 생활의 결과로서 범죄 행 를 설명한다.  

를 들면, 196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에 한 연구(Yoon and Joo, 

1995)에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범죄율 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4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Cantor and 

Land, 1985)에서는 년도 실업률(범죄의 동기  측면)은 다음해 재산

범죄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해년도의 실업률

(범죄의 기회  측면)은 당해년도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오히려 부

으로(negatively)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

(Devine et al., 1988)에서는 범죄율 변화에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

라 범죄통제 정책도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는데, 분석 결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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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과 인 이션은 범죄율과 정  계를 보인 반면, 수감율과 보

조 과 같은 범죄통제 정책은 범죄율과 부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따르면, 실업은 범죄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

기도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범죄의 상 한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범죄 기회의 감소는 체계활동효과(system activity 

effect)와 감시효과(guardianship effect)로 요약된다.  즉, 체계활동의 감

소(생산과 소비활동의 감소, 재화와 용역순환의 감소 등)와 감시의 증

가(가정과 같은 일차집단 활동의 증가 등)를 통해서 높은 실업은 재산

범죄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코헨과 펠슨은 이러한 근을 통해 

미국의 실업률과 범죄율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실업은 단기 인 측

면에서는 범죄의 감소효과를 나타낸 반면, 장기 으로는 범죄의 증가효

과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울스와 머바(Fowles and Merva, 1996)는 경제  불평등과 

범죄 행 의 계에 해 흥미로운 사실을 주장하 다.  이들의 첫 번째 

가설은 임  등의 경제  여건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들

의 상  박탈감을 해소하기 한 방책으로 재산범죄를 지를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불평등에 한 인지 여부가 분노

로 이어지고, 결국 분노는 폭력 인 일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은 아노미와도 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1) 

한국은 근 화와 산업화를 통한 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통  

규범이 새로운 규범으로 체되거나 통합되지 못한 이 구조 상태에서 

사회 인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 다(윤정구·석 호·이재 , 2004; Hilbert, 

1986).  한 통  권 주의와 의 탈권 주의 간의 립과 근 화

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배타 으로 추구하는 이기  개인주의로 

1) 아노미는 통  규범과  규범 간에 힘의 무 력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

으로서 “규범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것에 맞추어 살아왔던 

가치들의 붕괴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갈망하는 목 과 그것을 성취하기 한 능

력 사이의 갈등”(Nisbet, 1965: 46)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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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 상이 가 되었다.  다시 말해 물질  성공과 도덕  가치를 균

형 있게 추구하려는 통  규범이 근 화를 거쳐 로 넘어올수록 양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노미 상태로 빠져 들었다고 

볼 수 있다(임희섭, 1997).

머튼(R. Merton)은 이러한 아노미 개념을 발 시켜 범죄학  아노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아노미가 사회 질서 내에서 문화  목표

와 제도  수단이 괴리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2)  즉, 문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수 을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집단에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Merton, 1938: 672).  

그러므로 사람들이 문화  목표를 성취하기 한 합법  수단을 사용

하기 어려울수록 비합법  수단, 즉 일탈이나 범죄를 통해 그러한 목표 

달성을 취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경제  기나 

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나. 1997년 IMF 외환 기

한국사회의 변동과 련해 경제  불평등  아노미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시기는 바로 1997년 IMF 외환 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기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은 ‘복잡 환의 갈등’(박길성, 

2003)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 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1997년 외환

기 이후의 한국사회는 공 /사회  신뢰가 무 짐으로써 강한 사  

네트워크에 한 의존성과 폐쇄성이 증가한 사회로 정의되기도 한다.  

김문조(2008) 역시 소  ‘97년 체제’가 경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을 가져온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97

년 체제’는 사회통합을 해하는 요소로 작동했으며, 경제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갑작스러운 경제  혼란이나 량 실업, 기존 가치 의 

2) 이러한 상황을 머튼은 아노미로 규정하고 사회  기회구조에 근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은 아노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면화한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수용여부에 따라 순응(conformity), 신(innovation), 의례(ritualism), 도

피(retreatism), 그리고 반역(rebellion)의 다섯 가지 각기 다른 응방식을 보인

다고 주장한다(Merton, 1938: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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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추구하는 목 과 그것을 성취하기 한 능력 사이의 갈등은 

머튼이 언 하 던 아노미  상황의 출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니계수나 오분  배율 지

수 등이 외환 기 직후 격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 다.  

경제  변동과 더불어 사회  변동 역시 빠르게 개되었다.  외환 기

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사회의 근본 인 틀을 바꾸지는 못했지

만 사회 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으로써 사회 신뢰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정운찬, 2008).  

이처럼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모습은 물질

 삶의 붕괴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구조의 악화,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경제  변화로부터 생된 사회  변화는 부정

 모습으로 개되었으며, 구성원들 간의 신뢰의 붕괴, 가족의 해체 

등 미시  차원에서 비롯되어 사회경제  기라고 하는 거시  차원

으로 확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  기의 요한 지

표  하나가 바로 범죄의 발생이다.  

따라서 범죄율이 앞서 지 한 요한 한국사회의 두 시 , 즉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 기라고 하는 사회변동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사회변동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

는지 여부를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1) 변인의 구성

가.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크게 범죄통제와 련한 요인과 경제 련 요인 등 두 가

지로 구분하 다.  먼  범죄통제 요인으로는 ‘탈권  지수’와 ‘경찰 1

인당 담당인구수’를 사용하 다.  ‘탈권  지수’는 1997년에 설립된 CSP 

(The Center for Systemic Peace)에서 수집한 자료로  세계 약 200여 

나라를 상으로 1800년부터 2007년까지 각 나라의 독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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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atic authority)과 민주  정권(democratic authority)의 척도를 

측정한 자료인데, 이 두 가지 척도를 합한 수를 ‘탈권  지수’로 변환

하여 사용하 다.3) 

 다른 범죄통제 요인으로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경찰백

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하지만 1990년 이 의 자료는 5년 단

로 측정이 되어서 일부 연도에서 결측치(missing value)가 발생하

는데, 이처럼 자료의 형태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다항식에 의한 보간법(polynomial interpolation)을 용한 보정 결측치

를 사용하 다.4) 

경제 련 요인으로는 ‘실업률’과 ‘지니계수’를 사용하 다.  ‘실업률’

과 련한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 내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에서 ‘주제 찾기’ 형식으로 찾을 수 있다.  지니계수 역시 통계청 자료

를 통해 구할 수 있었는데, 1995년 이 의 자료는 5년 단 로 측정이 

되어서 일부 연도에서 결측치가 발생하 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간

법을 용하여 보정 결측치를 사용하 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 기라는 사회변동의 향력을 

측정하기 해 시기구분에 의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

다.  즉 1966년부터 1986년까지를 기 변수(reference variable)로 삼

아 ‘1987년부터 1997년까지’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3) 한 나라의 민주  정도의 측정과 련하여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표의 여러 

가지 문제 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비교 연구에 공통된 지표가 없으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

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가 비록 국가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정권의 독재

 혹은 민주  성격을 조작화하거나 측정할만한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이 지

표를 사용하기로 하 다.  CSP자료에는 민주주의 수(democracy score)와 독재

주의 수(autocracy score)가 있으며, 두 수를 합친 종합 수(combined polity 

score)가 제시되어 있다.  종합 수의 범 는 최  -9 에서 최고 +8 까지이며,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해 -9 을 1 으로 +8 을 18 으로 변환하여 사

용하 다.  그러므로 탈권 지수의 범 는 1 부터 18 까지라고 할 수 있다.  

4) 를 들어, 간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변화율(기하평균)을 통해 보정

하기도 하고, 기  년도부터 없는 경우에는 인 한 세 기간의 평균변화율(산술평

균)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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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의 증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5)

통제변인으로는 ‘국내총소득’(GDP) 지표를 사용하 다.  ‘국내총소

득’은 반 인 사회규모의 크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범죄의 증가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을 통제한 후에 각 독

립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6)

<표 1>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실업률’은 

지니계수와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다.  즉 실업률이 높을수록 경

제  불평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탈권  지수’의 경우 ‘실업률’과

는 상 계의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니계수’와

는 상당한 부 인 계를 보여주었다.  즉 정권이 덜 독재 이면서 민

주 인 시기일수록 경제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의 경우에는 ‘실업률’  ‘지니계수’와 같은 경

제  요인과는 정 인 계를 보인 반면, ‘탈권  지수’와는 부 인 

계를 나타냈다.7)

5) 시기의 구분과 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를 들어, 1972년의 유신체제

나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같은 정치  사건, 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등과 

같은 경제  사건 역시 한국의 사회변동에서 요한 사건들  하나임에는 틀림

이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건을 요한 분석 상으로 삼을 것인가

는 연구자의 주  심사 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건을 요하게 고

려하고 그 사건을 후하여 분석 시기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왜 그 시기를 선택

하 는가에 한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 한국사회에 

지 한 향을 미친 최근의 사건이야말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 기라

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장에 해서는 다른 사회학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

다(김문조, 2008; 김호기, 2007; 박길성, 2003)

6) 통계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구체 인 자료원(data source)은 다음과 같다.  

○ 실업률 : 고용․노동․임  →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 지니계수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소득분배지표 → 지니계수 

○ 국내총소득 : 국민계정 → 주요지표 → 국내총생산

7) 통제변인으로 선정한 ‘국내총소득’의 경우 다른 독립변인과 상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와는 부 으로 높은 계를 보 으

나,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로 하 다.  통제변인 에는 ‘만 15세

이상 인구수’도 고려를 하 으나,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범죄율에 이미 인구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 ‘국내총소득’까

지 제외하면 요한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효과만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총생산’이 체 결과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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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지니계수 탈권  지수 경찰1인당 인구수

실업률 1.00  

지니계수 .454** 1.00

탈권  지수 -0.19 -.869** 1.00

경찰1인당 인구수 .496** .829** -.749** 1.00

 * p < 0.05,  ** p < 0.01

<표 1 > 독립변인들 간의 단순상  분석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는 1966년부터 2007년까지 42년 동안의 ‘인구십만명당 

재산 범죄건수(율)’, ‘인구십만명당 강력 범죄건수(율)’ 두 가지를 사용

하 다.8)  재산범죄에는 도, 장물,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되며, 강력범

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

율 자료는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와 『범죄분석』의 자

료를 통해 재구성하 다.  

2) 분석방법

가. 시계열분석방법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란 시간을 통해서 순차 으로 발생한 

측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범죄추세 혹은 

경기변동과 같은 것이 표 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시계

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계열 회귀분석은 모

형을 구축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를 다른 변인에 의해서 설명하고,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한 변화에 한 구조  규칙과 련시킬 때 사용한

다(노형진, 2007: 14).  일반 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 회귀분석을 통해 

면 그 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8) ‘인구십만명당 체 범죄건수(율)’도 종속변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 .  하지만 

체 범죄에는 교통범죄를 비롯해 보건범죄, 경제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분

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인구십만명당 체 범죄건수(률)’를 종속변인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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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게 되면 잔차의 독립성 원칙을 배하게 되어 이른바 ‘자기상

성’(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기상 성이 높을수록 추

정치는 실제값에 더 근사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회귀분석의 기

본 가정에 벗어남으로써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Ostrom, 1978).

부분의 시계열 자료는 추세를 가지고 있거나 변동이 불규칙하므로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는 비정상시계열을 정상시계열로 바꾸어 주는 차가 필요하다.  가

령 선형추세를 갖는 시계열을 정상확률과정으로 모형화하기 해서는 차

분(differencing)으로 원 계열값들을 치시킨 후 모형을 상정한다.  즉 시

계열 가 ARMA(p, q) 모형을 갖는다면9), 시계열 는 차수가 (p, d, q)

인 자기회귀 모형(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10)을 갖게 된다(박유성·김기환, 2002; 이종 , 2007: 106). 이러한 

자기상 성을 검증을 통해 제거한 후 각 독립변인의 향력을 살펴보기 

한 방법이 시계열 회귀분석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 시계열 회귀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석을 한 통계 

패키지로는 SPSS 15.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나. 모형의 설정

Box와 Jenkins(1976)는 시계열 모형을 찾기 한 3단계 차를 제안

하 다.  우선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stationary) 여부를 단한 후 1단

계에서는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ARIMA 모형을 

선택한다.  2단계는 추정(estimation)으로 1단계에서 선택한 모형의 모

9)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ve process)은 AR(p)과정이라고 하며, AR(1)의 경우  
를 설명하기 하여   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며, 이후 차수의 값들은 

지수 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갖는다.  확률과정에는 변동량도 포함되는데, 이런 

확률과정을 이동평균과정(moving average process)이라 하고 MA(q)과정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시계열 가 두 확률과정(AR(p), MA(q))에 의하여 따로따로 설

명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확률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두 확률과정을 합친 혼합모형을 ARMA(p, q)과정이라고 표기한다(박유

성·김기환, 2002: 72-85).

10) ARIMA 방법은 정상 인 자료 계열에만 용한다.  정상  계열의 평균이란 

계열의 모든 수 에 한 평균을 말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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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추정한다.  3단계는 모형진단(diagnosis of model)으로 모형의 

합성을 검증한다(Yaffee and McGee, 2000; 정동빈·원태연, 2001).

부 한 모형이라고 정되면 실제값에 근거하여 추정된 자기상

함수와 편자기상 함수를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패턴이 ‘0’으로 서서

히 감소하는 패턴인지 단되는 형태인지를 단하여, 자기회귀모형 

는 이동평균모형을 어떻게 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이종 , 2007).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시계열 자료 가운데 ‘인구십만명

당 재산범죄율’은 분석 결과 정상시계열로 단되었다.  반면, ‘인구십

만명당 강력범죄율’은 분석 결과 비정상시계열로 단되었다.  따라서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은 차분을 용하여 정상시계열로 변환을 하

고, 모형진단의 차에 따라 각각의 시계열 모형에 해 이동평균 모

형도 동시에 용하 다.  그리고 모형의 검증에는 Box와 Ljung 통계

량을 사용하 다.11) 

4. 분석 결과  해석

1) 범죄율의 추세 분석

본격 인 시계열 회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  체 범죄 가운

데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율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2>는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1) Box와 Ljung은 모형의 검증과 련하여 한 집합으로 여기는 모든 잔차 자기상

함수를 근거로 한 검증통계량을 제시하 다.  즉 k개의 잔차 자기상 계수가 

주어진 경우 백색잡음들 사이의 상 계수가 모두 '0'이라는 가설 하에서   
   

 






  를 검증한다.  는  분포를 따르며 

은 ARIMA 모형을 추정할 모수로  가 충분히 크면 한 집합으로써 잔차 

자기상 계수가 통계 으로 ‘0’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정된 모형의 백색

잡음들이 서로 상 되므로 다른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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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 추세(1966-2007)

재산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과 1981년 사이에 높은 증가세

를 보이더니 이후 계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재산

범죄율의 감소 추세는 1992년까지 이어지다가 1993년 이후 다시 격

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울기가 다

시 한 번 가 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산 범죄가 최근 들

어 보다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을 통해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 이후 최근까지 선형 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강력범죄율의 변화는 꾸 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과 1994년, 그리고 1997년과 2001년 사이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 으로 볼 때 문민정부(김 삼 정

권)의 출범  1997년 외환 기 이후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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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 추세(1966-2007)

이러한 추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 

모두 일시 으로 상승한 은 있으나, 체로 1980년  후반까지는 상

으로 안정  추세를 나타내다가 1990년  반부터는 상승하는 경

향을 보인다는 이다.  따라서 앞서 이론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변인

들이 이러한 범죄율의 변화 양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분

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기 으로 볼 때 1980년  후반의 요한 사건

이었던 1987년 민주화와 1990년  후반의 경제 기가 이 의 범죄율과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통계  검증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시계열 분석 결과

다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에 한 시계열 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모델 1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국내총소득’만 투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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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모델 2는 ‘실업률’과 ‘지니계수’ 등 경제 련 요인을 추가

으로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델 3은 ‘탈권  지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로 측정된 범죄통제 변인을 추가한 결과이다.  모델 4는 시기

변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변인을 투입한 모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국내총소득 1.03** 2.12** 2.41** 3.39**

(2.81) (14.56)  (10.98) (8.63)

경제요인 실업률 0.07** 0.04** 0.09**

(4.31) (3.25) (4.04)

지니계수 0.03** 0.05** 0.05**

(3.89) (4.68) (5.85)

범죄통제 탈권  지수 0.01 0.02**

(2.15) (3.40)

경찰 1인당 
인구수

0.01 0.02*

(2.20) (2.70)

시기변인 1987-1997
b

-0.11

(-1.07)

1998-2007 -0.45**

(-3.06)

Ljung-Box 
Q(18)

7.61
a

6.41
a

16.68
a

15.05
a

df 13 13 13 13

Stationary R
2

0.94 0.95 0.96 0.97

* p < 0.05,  ** p < 0.01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a. p <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 계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음.  

b. 기 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표 2> 재산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MA(1, 4) Model

먼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국내총소득’이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 2에 투입된 경제 련 요인들 역시   <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범죄통

제 요인으로 투입된 ‘탈권 지수’와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 모두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모델 4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모델 4에 투입된 시기변인의 경우 ‘198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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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시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2007년 

시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4를 심으로 투입된 변인들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총소득의 증가는 반 으로 재산범죄율의 증가와 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범죄율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 인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업률과 지니계수의 증가는 재산범죄율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재산범

죄가 늘어난다고 하는 선행연구들의 주장(Yoon and Joo, 1995)과 일치

하는 결과이며, 소득집 도(소득불평등)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재산범죄

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범죄통제 요인 역시 재산범죄율의 증가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정권의 성격이 덜 독재 이고 보다 민주 일수록 재산범

죄율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찰 1인이 담당해야 할 

치안수 의 부담이 클수록 재산범죄율 역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시기의 효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1966년부터 1986년 시기’를 기 으로 할 때, ‘1987년부터 1997년 시

기’는 재산범죄율의 변화에 통계 인 차이가 없는 반면, ‘1998년부터 

2007년 시기’는 오히려 그 이 보다 재산범죄율의 변화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산범죄율의 추세로만 보면 

반 으로 범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열 효과  다

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1997년 외환 기 이후 재산범죄율의 변화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정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경기악화의 효과가 장기 ·단기 으로 다르게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선행연구(Cohen and Felson, 1979)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3>은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에 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국내총소득’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율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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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와 일치한다.  모델 2에 투입된 경제 련 요인들 에는 ‘실업률’

만   <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을 뿐 ‘지

니계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델 3에서는 ‘탈권 지

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는   < 0.05 수 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델 4에서 ‘경찰1인당 담당인

구수’는 통계  유의미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4에 

투입된 시기변인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1997년 시기’와 ‘1998년부터 

2007년 시기’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모델 4를 심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부분의 변인들의 효과는 

사라졌고, 실업률만 강력범죄율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

하면, 실업률이 증가한 시기일수록 강력범죄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주로 재산범죄에만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  상황의 악화가 폭력  범죄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율의 결과를 재산범죄율의 결과와 비교

해 보면, 재산범죄율에 향을 미치던 여러 변인들의 효과가 강력범죄

율에 한 분석에서는 부분 사라진다는 이 흥미롭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면,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지 되는 정치·경제  요인들은 주

로 재산범죄와 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강력범죄는 주로 

사 인 감정, 분노, 상황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재산범

죄에 비해서는 상 으로 거시  사회변동과의 련성이 낮다는 것이

다.  물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력범죄율 역시 실업률과 일

정부분 상 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 으로 말해서 강력범죄율은 재

산범죄율에 비해 사회변동과는 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거시  측면에서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때 범죄발생의 원인

을 범죄유형별로 구분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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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국내총소득 2.28** 3.08 -0.18 -0.26

(4.08) (1.82) (-0.08) (-0.03)

경제요인 실업률 0.91** 1.36** 1.54*

(4.31) (3.74) (2.51)

지니계수 -0.06 -0.01 0.16

(-0.69) (-0.01) (0.89)

범죄통제 탈권  지수 -0.07 -0.10

(-0.91) (-0.97)

경찰 1인당 
인구수

-0.01** -0.03

(-3.20) (-0,26)

시기변인 1987-1997
b

4.36

(1.85)

1998-2007 4.06

(1.25)

Ljung-Box Q(18) 16.16a 8.97a 13.66a 15.30a

df 15 15 15 15

Stationary R
2

0.26 0.37 0.56 0.53

* p < 0.05,  ** p < 0.01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a.  p <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 계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음.

b.  기 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표 3> 강력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IMA(1, 1, 2) Model

5. 결론

뒤르 (Durkheim, 1973)은 처벌의 역사  변화에 한 논의에서 국

가의 권력이 보다 앙집권화 될수록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뿐만 아니

라 보다 엄 한 범죄통제를 할 것으로 견하 다.  이러한 범죄통제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율은 국가권력의 성격과 정치  변화에 따라 향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머튼은 사회가 개인을 히 규제하지 

못하는 일시 인 상태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뒤르 의 논의를 발

시켜 범죄학  아노미 이론을 제시하 다.  비록 머튼이 문화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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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수단 간의 괴리를 아노미라고 정의하 지만, 이후 학자들은 이

러한 개념을 주로 미시 인 입장에서 개인의 범죄행 를 설명하기 

해 용하 다.  그러나 머튼은 아노미 상이 반드시 개인 수 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거시  과정을 수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신동

, 2004).  따라서 거시  맥락에서 아노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경제  불황기 혹은 경제  불평등이 범죄를 유발하는가에 한 논의 

역시 꾸 히 있어 왔다.  경제  불평등과 실업과 연 된 이 의 연구

들은 많은 경우 경제  불평등과 실업을 일종의 범죄 동기 혹은 범죄 

기회 등의 기제로 이해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실업이 범죄에 미치

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구분지어 분석하기도 하 다.  

이 연구는 이처럼 범죄율의 변화가 사회  변화와 결코 무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었다.  논자에 따라 여러 시기를 제시

할 수 있겠지만, 체로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 외환 기는 많은 사

람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요한 변동의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범죄통제  경제 련 요인들과 한국사회의 요한 사회변동을 연결 지어 

이를 경험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한, 련 변인들과 사회  변화 

등이 범죄발생 상에 해서 조건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에서 분

석의 상을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나 어 분석하 다.  

이론  논의를 통해 도출된 련 변인들을 조작화하고 자료를 수집

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 다.  

첫째로 변인들과 유형별 범죄발생의 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발

견하 다.  재산범죄의 경우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권력이 보다 

민주 이고 덜 독재 일수록, 그리고 실업률, 사회불평등,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율은 증가하 다.  반면에, 강력범

죄의 경우에는 오직 실업률만이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

켜 주었다.  이에 반해서, 강력범죄의 경우는 오직 실업률만이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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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울스와 머바(Fowles and 

Merva, 1996)의 논의와 련지어 생각해 보면, 경제  불평등을 불평등

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인지는 분노로 이어지고 이러한 분노는 한 

폭력 인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장기  측면에서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향을 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

에도 일부 함의를 제공해 다고 하겠다.  

둘째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변화 양상을 1980년  이후 한국

의 사회변동 에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 기’를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 의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시 을 기 으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

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오직 1997년 이후의 시기에서만 재산범죄율이 

부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  감소효과와 장기  증가효과로 나타난다는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의 주장처럼 이 연구에서도 량 실업으로 변되는 

1997년의 외환 기는 이후 재산범죄율의 변화에 부 인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범죄율에 향을 미치는 원인을 설명할 때 특정한 사건을 심

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사회변동의 거시  요

인들은 장기 으로 볼 때 범죄율 추세에 어느 정도 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그러한 사회변동의 요인들이 범죄율에 미치는 향

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거시  사회변동과 범죄 상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향을 받기 

보다는 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  요인들에 의해서 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구조  요

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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